
일상감사의 범위(감사규정 제3조 제4항 관련)

1.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

2. 기본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

3.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

4. 예산의 전용, 이월사용과 예비비 지출

5.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

6. 병원의 직원 또는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의 건의 및 요망사항과 기타 진

정서에 대한 조치

7. 매건당 1,000,000원을 초과하는 경비지출, 다만 다음에 제시하는 것은 제

외 한다.

가. 사전에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

나.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

다. 국내출장 및 부임여비

라. 세금공과금 및 공공요금

마. 월정액 고정경비

바. 기타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서 감사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

사항

8. 전항의 경비중 매건당 500,000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와 잡비지출

9. 예정가격 10,000,000원을 초과하는 제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주요변경에

관한사항

10. 결산, 가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관한사항

11. 자산관리지침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득하여야 되는 중요한 물자관리에

관한사항

12. 회계단위의 설정 및 폐쇄

※ 감사규정 제3조 제4항 일상감사는 병원의 회계업무와 별표1에 정한 업

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

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.


